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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제도의 정의와 현황.Ⅰ

위해식품 회수제도의 정의1.

위해식품에 대한 정의는 현 식품위생법 제 조에 정의한 것으로 보통4□

소비자가 이를 섭취하였을 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들의 조건을 나열하였음.

식품위생법에 정의한 위해식품 조건< >

제 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4 (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식품1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 · · · · ·

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썩었거나 상하>1.

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

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5. 22 1 5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

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 축 수산6. 15 · ·

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

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7. 16 1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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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식품을 식품업체 또는 소비자가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또는 식약청에서는 해당 식품의 위해성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식품업

체에서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1)하거나 지자체 및 식약청은 위해식품

회수명령을 내려 해당 제품을 수거2)하게 되는 절차를 따르게 됨.

1) 식품위생법 제 조의 에 근거한 자발적 회수제도로서 자동차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 리31 2 ,

콜과 그 의도를 같이함.

제 조의 위해식품 등의 회수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31 2( ) · · ·①

는 판매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 등이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 또는 제 조4 6 · 7 4 · 8 9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 을4 ( )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 · · · 1②

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 식품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58 59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1 ·③

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식품위생법 제 조에 근거한 것으로 강제회수 또는 폐기처분이라 명함56 .

제 조 폐기처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56 ( ) , · , ·①

을 하는 자가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또는4 6 , 7 4 , 8 , 9 4 , 10 2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11

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 처·

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 · , · 22 1 5②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 · , ·③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 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 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 ,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1 2④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 항의1 2 3⑤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 등에 해당하는 기준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995.12.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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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현황2.

위해식품의 연도별 회수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년도의 회수대상 식품 수에 비해 년 대상 수는 건에서2006 2007 45

건으로 무려 나 증가하였고 년도 상반기에만 회수된126 236% , 2008

식품수는 년도 대비 나 증가하였음2006 287% .

위해식품 회수현황< >

구분 년2006 년2007 년 월2008 6 계

제조수입량(kg)․ 848,116 1,565,660 723,602 3,137,378

회수압류량(kg)․ 109,662 155,908 97,222 362,792

회수율(%) 12.9 9.9 13.4 11.6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는 식품 자체를 수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공 식품 원자재 등의 수○

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자재 수입 및 가공의,

문제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특히 곡물 자급률은 매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이임 따라서 해외- , .

원료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 질 것이고 이를 가공하여 만드는 식품,

의 위해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임.

- 국내의 곡물자급률 사료 포함 은 년 현재 에 그치고 있( ) 2007 27.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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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자급률 사료 포함< ( )>

단위( :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60 94.5 100.8 110.4 33.9 18.9 79.3 100.0 100.0

‘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90 43.1 108.3 97.4 0.05 1.9 20.1 95.6 13.9

‘00 29.7 102.9 46.9 0.1 0.9 6.8 99.3 5.2

‘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03 27.8 97.4 49.8 0.3 0.8 7.3 98.1 12.5

‘04 26.9 96.5 54.1 0.4 0.8 7.1 97.1 7.5

‘05 29.4 102.0 56.4 0.2 0.9 9.7 98.6 10.8

‘06 27.7 98.5 41.7 0.2 0.8 13.6 98.5 10.3

잠정‘07 27.2 95.8 36.1 0.4 0.9 7.1 98.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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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제도의 종류.Ⅱ

자발적 회수1.

식품위생법 제 조의 에 근거한 자발적 회수제도로서 자동차업체에서31 2 ,□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 리콜과 그 의도를 같이함.

자발적 회수제도는 식품업체의 행정처분을 감면해줌으로써 위해식품의○

회수를 업체가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

실제로 년부터 년 월말 현재 자발적 회수가 이루어진 경우205 2008 6 ,

는 불과 건에 불과함4 .

대표적인 자발적 회수제도로서 자동차의 경우를 들 수 있음 자동- .

차의 경우 대부분 부품의 성능 문제에 기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제 조의 위해식품 등의 회수31 2(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①

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 등이 제 조 내지 제· · 4 6

조 제 조제 항 제 조 또는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식품 등· 7 4 · 8 9 4 (

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 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의 규, · · · 1

정에 의한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당

해 식품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58 59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1 ·③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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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리콜에 대한 거부감 보다는 해당 업체의 고객관리 차원에

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식품의 경우는 소비자가 직접 또는 가족 다른 소비자들의, ,

섭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하게 여김 따라서 식품업체들은.

자발적 리콜 또는 폐기명령 처분을 받기 이전에 소비자와 접촉하여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음.

자발적 리콜 실시현황 및 처리결과 월말 현재< (2005~2008.6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명
회수명령

일자
제품명 업체명 회수사유

유통기한

제조일자( )

서울시 08.6.4

통째로 갈아

넣은 홍삼유

한뿌리

씨제이

제일제당㈜

유통전문판매업( )

생산공정

오염우려로

인한 이미취

발견

09.4.22

서울시 08.6.4

통째로 갈아

넣은 인삼유

한뿌리

씨제이

제일제당㈜

유통전문판매업( )

생산공정

오염우려로

인한이미취

발견

09.4.21

4.23

4.24

경기도 05.5.16 찜소스 추풍령식품㈜ 대장균양성 05.8.2

충남 08.5.6 락교 솔거종합식품
안식향산

검출우려
(08.4.30)



- 7 -

자발적 회수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조의 을 통해 자세42 3○

하게 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제 조의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법 제 조의 제 항42 3( ) 31 2 1①

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품명 식품 등 제조 가공업소 식품소분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및1. , · ( ·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명칭 또는 상호 생. ) ,

산량 수입량을 포함한다 판매량 및 판매경로( ),

회수계획량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된 당해 식품 등의 기 소비량2. ( ( )旣

및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회수사유3.

회수방법4.

회수기간5.

회수되는 식품 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6.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7.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②

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1. .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 도지사를 거쳐야· · ·

한다.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2. 56 2 1

공표를 명할 것

유통 중인 당해 회수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사실을 확인하기3.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당해 위해2 2③

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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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회수 폐기처분2. ( )

□ 식품위생법 제 조에 근거한 것으로 강제회수 또는 폐기처분이라 명함56 .

제 조 폐기처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56 ( ) , · , ·①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4 6 , 7 4 , 8 ,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9 4 , 10 2 11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 처리방·

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조제, · , · 22②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1 5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 ·

는 용기 포장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 · , ·③

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

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 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1. · , ,

회수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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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강제회수 이는 해당 지자체 혹은 식약청이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에 대해서 생산량 전량을 폐기하는 것으로 업체,

자발적으로 위해성을 파악하여 실시하는 자발적 회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함 즉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위해성을 기관이 점검하여 명령. ,

을 내리는 것임.

그러나 강제회수의 경우 자발적 회수와 같은 세부 지침이 시행규칙상,○

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현재. 강제회수의 절차는 자발적 회

수의 것을 따르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의 법,

적 근거가 없음 단 강제회수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 ,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함.)

식품 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 ,

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1 2④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

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1 2⑤

항과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 등에 해당하는 기준 등은 보3

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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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위해식품 회수목표량 대비 회수율과 언론공표 현황

식품업체의 회수목표량 대비 회수율 달해1. , 217%

지난 년 이후 년 월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청2006 2008 6 ,□

이 내린 강제회수 건 중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수계획355

량을 미기재한 건을 제외140 3)한 나머지 강제회수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업체가 계획한 회수목표량 대비 회수율은 무려 임217% .

○ 이는 지난 년 월 식약청이 시행한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이2008 4 ' '

전의 평균 회수율인 보다 무려 배를 초과하는 수치임10.8% 20 .

년 년 현재 폐기처분 해당 업체 및 업체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2006 ~2008.6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3) 이들 업체의 경우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계획량을 미기재하였기 때문에 전체량이 얼,

마인지 그 모수를 알 수 없음 따라서 업체의 계획대비 회수율 차이 분석 시 제외함. .

기관명
회수명령

일자
제품명 업체명 회수사유

업체회수계획

대비 회수율
비고

강원도 08. 1.23 맛나약과 박신당한과 산가 부적합 100%

강원도 08. 2.16
나물이네반찬

오징어
황도수산㈜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2%

강원도 08. 3. 5 조미오징어 세민수산㈜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79%

강원도 08. 6.11
큰컵맛있는

라면
삼양식품㈜ 이물검출 141%

경기도 05.1.8 홍삼참다시마 써미트㈜

카스카라

사그라다

검출

54%

경기도 05.11. 4 포기김치 울엄마㈜
기생충란

검출
100%

경기도 06. 5. 8
러 브

스토리
한울 식품

무표시제품

판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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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06.2.17 산수유차 다정㈜
세균수

기준초과
63%

경기도 06.4.21
못말리는

신짱

동화㈜

C&F

과산화물가

초과
1%

경기도 06.6.15 조청약과 영진식품㈜
과산화물가

초과
80%

경기도 07. 11.20 고추가루
사임당㈜

식품

잔류농약

검출
68%

경기도 07. 9. 5

검은깨

흑임자

참기름

청학F&C ㈜
리놀렌산

기준초과
52%

경기도 07.12.20 다시마튀각 남포 수산
과산화물가

초과
42%

경기도 07.12.21
까나리액젓

원액
거산 식품

보존료

검출
100%

경기도 07.12.6
생홍삼

차100

고려인삼㈜

과학

잔류농약

검출
41%

경기도 07.12.6 생홍삼수
고려인삼㈜

과학

일반세균

기준초과
99%

경기도 07.9.22 참기름
슬 기

농수산

리놀렌산

기준초과
100%

경기도 08. 1. 2 고추가루 한비식품㈜
유통기한

초과표시
20%

경기도 08. 1.30
옥천댁

고추가루

옥천식품㈜

제 공장2

잔류농약

검출
27%

경기도 08. 2. 1
쿨웨이브

페퍼민트향
아모젠㈜

공업용

알간산

사용

48%

경기도 08. 2. 1 커피향필름 아모젠㈜

공업용

알간산

사용

91%

경기도 08. 2. 1

디톡시

후레쉬

메이커

아모젠㈜

공업용

알간산

사용

98%

경기도 08. 2. 1
쿨웨이브

레몬향
아모젠㈜

공업용

알간산

사용

99%

경기도 08. 2. 1
쿨웨이브

종합과일향
아모젠㈜

공업용

알간산 사용
99%

경기도 08. 2.20 잡화꿀 다드림㈜
전화당,

자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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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부적

경기도 08. 2.21
프리미엄

슈퍼

한국

내추럴치즈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17%

경기도 08.1.4 생홍삼수
고려인삼㈜

과학

일반세균

기준초과
0%

경기도 08.2.1 샤샤샥 포메디㈜

허용외

첨가물

시부트라민( )

0
전량

판매소비

경기도 08.2.1 필레스골드 포메디㈜

허용외

첨가물

시부트라민( )

100%

경기도 08.2.26
아람들

참기름
살림터

요오드가

리놀렌산

기준초과

0%
전량

판매소비

경기도 08.4.15
밀리언스타

팝콘
밀리언스타

유통기한

초과표시
36%

경기도 08.4.18
오리지널

훈제연어
아워홈

리스테리아

검출
80%

경기도 08.4.21 티피 대원식품 금속이물검출 100%

경기도 08.4.23
맛있는

알칼리쌀

우리팜영농조합

법인

무표시

식품첨가물

사용

100%

경기도 08.4.4 전통수정과 삼남매식품
세균수

기준초과
25%

경남 07.09.14

화개장터

엽차녹차

침출차( )

화개농협가공사

업부
잔류농약 초과 29%

경남 07.11.01
옥로홍차

침출차( )
화개제다 잔류농약 초과 12%

경남 07.7.2 육개장 강원식품 대장균 부적합 10%

경남 07.7.2 대빵육개장 부광식품

대장균 및

일반세균 부적

합

100%

경남 07.7.2 대빵갈비탕 부광식품

대장균 및

일반세균 부적

합

100%

경남 08.01.21 고추가루
대상FNF㈜

거창군( )
잔류농약초과 100%

경남 08.03.04 산초당생석류
상일㈜

거창군( )
타르색소 검출 0%

전량

판매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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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08.03.21
동원참치

살코기

동원F&B㈜

창원시( )

이물질

혼입
36%

경남 08.04.11
이마트등푸른

꽁치

신진물산㈜

함안군( )

기생충검출

구두충( )
78%

경남 08.05.07
감식초꼬들장

아찌

지리산농산

함안군( )

보존료

기준초과

소르빈산( )

60%

경남 08.1.21 두레방참기름
두레방식품

거창군( )

벤조피렌

기준초과
0%

주문생산

으로 전량

판매소진

경남 08.2.19
쫄깃쫄깃

양념편육
에이스푸드 대장균군검출 62%

경남 08.2.21 우리집참기름
두레방식품

거창군( )

벤조피렌

기준초과
0%

주문생산

으로 전량

판매소진

경남
2008.02.2

8
맛쥐포

금정물산

고성군( )
대장균검출 45%

경북 05.2.1. 밤통조림
영농조합법인

정동식품

기준규격

부적합
100%

경북 06.05.30
고구마

치즈스틱

주 롯데햄롯데( ) .

우유

기준규격위반

대장균양성( )
34%

경북 06.12.04 회구운죽염3 경방원죽염 기준규격위반 8%

경북 07.11.19 맛깔고은고추가루 다산식품㈜ 잔류농약초과검출 21%

경북 07.5.19 초록꿀생강차 초록원 세균수초과 2%

경북 07.6.21 감자펠렛 새로나
유통기한경과된

원료 제품생산
100%

경북 07.6.21 롱감자 새로나
유통기한경과된

원료 제품생산
100%

경북 08.02.21 손호박원액 울릉둥글호박엿
허용외보존료검

출
95%

경북 08.05.09 김밥양념우엉

세명농산

영농조합

법인

수거검사결과부

적합
1%

경북 08.4.18 황태살 대동건어물 금속이물검출 0%
전량

판매소비

경북 08.4.3 마카로니 유경제과
허용외 식품첨

가물검출
24%

경북 2007.6.17
사각사각

단무지
동서식품 타르색소 검출 38%

경인청 07.2.27
피터팬크리미

피넛버터
대한제당㈜

미국 의FDA

살모넬라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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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의심발표

경인청 07.11.6
Small Red

Beans

에가시라당㈜

코리아

무신고 수입 판

매
41%

경인청 07.12.7 깐녹두 랑카수입식품
식용색소 황색

호 검출4
53%

경인청 07.3.28
동결건조로얄

젤리분말
인성에프앤피㈜

클로람페니콜

검출
107%

경인청 07.3.29
동결건조로얄

젤리
세모㈜

클로람페니콜

검출
100%

경인청 07.4.19

이중 등산컵

등 개 품목10

기구용기( )

씨엔티코리아㈜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판매
36%

경인청 07.4.20 북기주(38%) 주 극동교역( )
삭카린나트륨

검출
0%

경인청 07.4.20
태화비용주

(38%)
주 극동교역( )

삭카린나트륨

검출
1%

경인청 07.4.20 고량주(50%) 주 극동교역( )

사이클라

메이트 및

삭카린나트륨

검출

0%

경인청 07.4.23 노조양(38%) 주 극동교역( )

사이클라메이트

및

삭카린나트륨

검출

0%

경인청 07.4.26

무늬 머그 외

종58

기구용기( )

아시아브릿지㈜
무신고 수입 판

매
26%

경인청 07.5.16 고려촌주 술( ) 루지에블랑㈜
삭카린나트륨

검출
104%

경인청 07.5.23 냉동절단꽃게 동부통상
이산화황 초과

검출
140%

경인청 07.5.7 구채화 신아텍 검출DEHP 1%

경인청 07.5.7 지마장 신아텍 검출DEHP 2%

경인청 07.5.7 홍방 신아텍 검출DEHP 18%

경인청 07.8.22 코로르 스마일트레이딩

싸이클라메이트

및

삭카린나트륨

검출

3%

경인청 07.9.18 활붕어 장원수산 옥소린산초과검출 100%

경인청 07.9.27
와이즐렉

클로버꿀
범호통상㈜

히드록시메틸푸

르푸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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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경인청 07.9.7 노조양38% 유 경진주류( )

싸이클라메이트

및

삭카린나트륨

검출

100%

경인청 08.1.3

SABA

SQUID IN

SOYA

SOUCE

코스모스코리아 안식향산 검출 70%

경인청 08.2.4
스피드 화분

추출물제품
녹청물산㈜

시부트라민 페,

놀프탈레인 및

니트로퓨란대사

산물 검출

1%

경인청 08.3.18 조미오징어채 장원상사㈜ 대장균 양성 100%

경인청 08.3.6 활굴
아이에스㈜

씨푸드

카드뮴 기준치

초과
100%

경인청 08.4.10
피져스 포도(

맛)

제이엘

코퍼레이션

싸이클라

메이트 검출
4%

경인청 08.4.15

듀라렉스 컵

외

기구류( )

마이컨츄리
무신고

수입 판매
0%

전량

판매소비

경인청 08.4.2 활꼬막 은진수산
카드뮴 기준치

초과
0%

전량

판매소비

경인청 08.6.18 시바쓰께 코리아제니스

식용색소

적색 호106

검출

65%

광주시 05.7.12 배추김치 내고향식품
이물 기생충란( )

검출
31323%

광주시 07.11.8 동정우롱차 한국제다
잔류농약초과검

출
72%

광주청 08.4.14 생고구마칩
파이닉스㈜

푸드 군산점

금속이물

너트 검출( )
27%

대구시 08.4.2 콘팡 수덕식품 산가기준초과 57%

대구시 08.5.6 알이랑게살 영피쉬
대장균군

기준초과
4%

대구청 06.3.30
냉동민물장어

양념구이
장성웰빙교역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14%

대구청 07.10.25 PLASTIC 아이에스리빙 수입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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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HOLE

ARTICLES

기구용기( )

미실시

대구청 07.10.25

KITCHEN

WARE

기구용기( )

니드코
수입신고

미실시
0%

대구청 07.10.30
사계춘다

우롱차( )
유한회사명가원

농약잔류허용기

준 초과
1%

대구청 07.11.28
목심

스모크향( )
수촌임산㈜

카르보닐

함량 부족
68%

대구청 07.8.20

파우스

홍삼성분

함유제품

필립무역㈜ 홍데나필 검출 53%

대구청 07.9.19
진주구슬

모양캔디
참식품상사

싸이클라

메이트 검출
37%

대구청 08.2.11 쥐치포 정화식품㈜
황색포도상

구균 검출
0%

전량

판매소비

대구청 08.2.11
조미마른

건쥐치포
그린오션㈜

황색포도상

구균 검출
0%

전량

판매소비

대전시 07.1.10
차가미인

다류( )
코스모스유통

센노사이드

성분 검출
29%

대전시 08.2.28
쌀떡

떡류( )
삼성식품

유통기한

초과 표시
100%

대전시 08.2.5
비타민

진간장
보람코리아

총질소

함량초과
100%

대전시 08.4.2 조청약과 가야전통식품 산가기준초과 1%

대전시 08.4.3 손꽈배기 별미식품 산가기준초과 30%

대전청 07.4.20

정품연태고량

34%

주류( )

왕통상
싸이클라

메이트 검출
0%

대전청 07.4.23

정품연태고량

34%

주류( )

왕통상
싸이클라

메이트 검출
0%

대전청 07.6.22 갈비탕 중앙종합축산㈜ 세균발육 양성 67%

부산시 08.3.18
노래방

새우깡

농심㈜

부산공장
이물 혼입 143%

부산시 08.3.23 배추김치 언양김치 식중독균 검출 14%

부산시 08.4.16 훈제연어 명인수산㈜ 리스테리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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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모노사이토

제네스 검출

부산시 08.4.16
훈제연어

슬라이스
우영수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 검출

100%

부산시 08.5.6 오징어젓갈
대경

에프앤비㈜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초과

100%

부산청 06.3.31
냉동민물장어

양념구이
금조수산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14%

부산청 06.4.5
민물장어양념

구이

지엔시

트레이딩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77%

부산청 06.4.6
민물장어양념

구이
대강수산㈜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3%

부산청 06.5.24 냉동꽃게 아원물산㈜
이산화황초과

검출
78%

부산청 06.5.24 냉동꽃게 어부가
이산화황초과

검출
98%

부산청 06.6.5 냉동꽃게 티에이치상사
이산화황초과

검출
22%

부산청 06.8.21 마른새우 조일
이산화황초과

검출
2%

부산청 07.1.23 냉동틸라피아 동주무역
일산화탄소

초과검출
0%

전량

판매소비

부산청 07.1.23
냉동초밥용

틸라피아

유림수산㈜

유통

일산화탄소

초과검출
0%

전량

판매소비

부산청 07.1.23
초밥용냉동

틸라피아

유나이트㈜

비전

일산화탄소

초과검출
27%

부산청 07.1.23
초밥용

틸라피아
해진물산㈜

일산화탄소

규격기준

초과검출

1%

부산청 07.1.23 냉동틸라피아 용마상사㈜

일산화탄소

규격기준

초과검출

43%

부산청 07.11.19
냉동민물장어

양념구이
대강수산

크리스탈

바이올렛 검출
0%

부산청 07.11.27
외mug cup

종6
제이에이치상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판매

17%

부산청 07.3.19 금수강산골드 지산양행 글리벤클라 0%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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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드 검출 판매소비

부산청 07.5.14 건새우 대지통상
이산화황

초과검출
0%

부산청 07.6.8 쥬시젤리 해주통상
압착강도시험

부적합
1%

부산청 07.6.8 쥬시초이스 영창실업
압착강도시험

부적합
8%

부산청 07.6.8 쥬시컵 조은식품㈜
압착강도시험

부적합
40%

부산청 07.7.16 예찬김치 재우물산
싸이클라

메이트 검출
2%

부산청 07.8.14 스피루리나 엘카라
붕해시험

부적합
28%

부산청 07.8.9 냉동절단게 남일수산㈜
이산화황

초과검출
1%

부산청 08.1.30

화아이

딥씨월드

스피루리나

엔티시㈜

바이오

붕해식품

부적합
52%

부산청 08.2.13 조미오징어채 성도글로벌㈜
황색포도상

구균 검출
0%

부산청 08.2.13
마른조미쥐치

포
부흥㈜

황색포도상

구균 검출
0%

부산청 08.2.15 지앤씨맥스
네츄럴헬스코리

아

비타민 함량C

부족
14%

부산청 08.2.18 냉동골뱅이 세영수산㈜ 세균수부적합 2%

부산청 08.4.22 조미쥐치포 영강수산㈜
황색포도상

구균 검출
0%

전량

판매소비

서울시 07.9.5
이플러스

첫물가루녹차
신세계이마트㈜

농약 잔류허용

기준초과
2143%

서울시 08.3.3 건취나물 송동우농산

농약 다이아지(

논)

기준초과

24%

서울청 05.5.27

네스티

아이스티

믹스 레몬

분말음료( )

코스트코㈜

코리아

이물 쇳가루( )

검출
58%

서울청 06.12.8 와사비 완두콩
천하㈜

코퍼레이션
산가 초과 97%

서울청 06.12.8 냉동 욱일무역 일산화탄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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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라피아

필레트
초과 검출

서울청 06.3.30
민물장어양념

구이
청정바다㈜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26%

서울청 06.3.31
민물장어양념

구이
청정바다㈜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71%

서울청 06.4.4
민물장어양념

구이
청정바다㈜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62%

서울청 06.4.6
민물장어양념

구이
청정바다㈜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96%

서울청 06.4.7
민물장어양념

구이
청정바다㈜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967%

서울청 06.5.23 냉동꽃게 정풍물산
이산화황

초과검출
14%

서울청 07.06.11
찌이사이노젤

리

다우리㈜

훼미리

위해우려

질식( )
560%

서울청 07.06.26 주중주패
코리아

와인마트

삭카린나트륨

검출
100%

서울청 07.1.19

냉동

틸라피아

필레트

화진㈜

씨푸드

일산화탄소

초과 검출
0%

서울청 07.1.19

냉동

틸라피아

필레트

시플러㈜

스푸드

일산화탄소

초과 검출
2%

서울청 07.2.16
아마인골드 외

종2
이레플랙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222%

서울청 07.2.6
초심

식품첨가물( )

솔루션㈜

인터내쇼날

카르보닐

함량부족
118%

서울청 07.2.6
참향목초액

식품첨가물( )
강촌임산 메틸알콜검출 136%

서울청 07.2.6
조아목초액

식품첨가물( )

태성

바이오

플러스

카르보닐 함량

부족
124%

서울청 07.3.26
동결건조로얄

젤리분말

에이스㈜

트레이딩

클로람페니콜검

출
100%

서울청 07.3.26 로얄제리분말 더써머스㈜
클로람페니콜검

출
100%

서울청 07.3.26 로얄제리분말 더써머스㈜
클로람페니콜검

출
100%

서울청 07.4.24 고량주 이과상사 삭카린나트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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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증류주( ) 검출

서울청 07.5.29

종합후르트

바이트

젤리류( )

와이에스㈜

쿠크

위해우려

질식( )
76%

서울청 07.6.11 쥬시 츄 젤리
영남

코프레이션

위해우려

질식( )
100%

서울청 07.6.11

스퀴즈앤바이

츠망고맛/

스퀴즈앤바이

츠 종합과일맛

한국㈜

뉴초이스푸드

위해우려

질식( )
119%

서울청 07.6.11

키즈웰종합젤

리/

비타가득한상

큼한젤리

트레이딩B&F
위해우려

질식( )
474%

서울청 08.01.31

일품장어

민물장어

양념구이

큰바다㈜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9%

서울청 08.02.05
체인지

화분추출물
이노블

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

검출

185%

서울청 08.02.11 조미오징어채 삼영수산
황색포도상

구균 검출
105%

서울청 08.02.13

뉴트리후레쉬

혼합과일맛

분말차( )

한국㈜

엑스트라엑셀

인터내셔널

무신고 수입 24%

서울청 08.02.25
조미마른

쥐치포
대가건해

황색포도상

구균 검출
1%

서울청 08.03.14 고추맛콘 선명농수산㈜ 산가 초과 100%

서울청 08.03.21 새꼬막 신진무역 카드뮴 검출 11%

서울청 08.03.27

유기농 믹스드

베지타블

기타가공품( )

코스트코㈜

코리아

이물

동물 사체( )

검출

33%

서울청 08.04.02

판떼기

딸기맛( )

캐러멜류( )

동호해항
삭카린나트륨

검출
106%

서울청 08.04.04
양하대곡

일반증류주( )

코리아㈜

와인마트

사이클라

메이트 검출
100%

서울청 08.04.04
태산고요

일반증류주( )
화흥교역

사이클라

메이트 검출
36%

서울청 08.04.04 초코캬라멜 진주유통 사이클라 7%



- 21 -

메이트 검출

서울청 08.04.25

투다닥 종3

포도 콜라딸( , ,

기)

무역JPL
유통기한

허위표시
1%

서울청 08.05.15
태백적송챠콜

식품첨가물( )
한농챠콜

허위표시

음용방법( )
543%

인천시 07.6.26 소갈비탕 제일성일식품
세균수

기준초과
68%

인천시 08.6.24 핫케익가루 새롬식품 이물혼입 51%

전남 05.10.26 송어 수북송어횟집
말라카이트

그린검출
100%

전남 05.6.18 쌍둥이바 경성식품㈜
세균수

대장균군 검출
22%

전남 05.7.8 쌍둥이바 경성식품㈜
세균수

대장균군 검출
1%

전남 05.7.8 칵테일얼음 봉산냉동
대장균,

세균검출
32%

전남 05.8.2 팥잔치500 경성식품㈜
세균수

대장균군 검출
3%

전남 08.2.13 쥐치포 오천산업㈜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21%

전남 08.2.13 쥐치포 해청식품㈜ 대장균양성 0%
전량

판매소비

전남 08.2.13 쥐치포 오천산업㈜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3%

전남 08.2.13 쥐치포 오천산업㈜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18%

전남 08.2.13

와이즐렉

마음들인

왕꼬마쥐포

오천산업㈜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22%

전남 08.3.13 쥐치포 오천산업㈜ 대장균양성 4%

전북 05.11.5 배추김치 미인김치
이물 기생충란( )

검출
528%

전북 08.1.3 참기름 초원식품
리놀렌산

기준위반
100%

전북 08.5.14
고려원

흑마늘진액
고려인삼제품㈜

하이드록시호모

실데나필검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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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충남 05.12.22 산고추 솔거종합식품 안식향산 검출 10%

충남 05.2.21 밤통조림 우양냉동식품㈜
이산화황

기준초과
10%

충남 05.5.18 백미락장아찌 선우농산 안식향산 검출 29%

충남 05.5.9 통마늘 솔거종합식품 안식향산 검출 45%

충남 08.4.2 오복채 솔거종합식품
소르빈산

기준초과
21%

충북 07.05.16.
포자고기만두

및 김치만두

두손미락

만두

삭카린나트륨

사용
48%

충북 07.06.18
삼포번데기

가미
굿모닝삼포㈜

보툴리눔균

검출
50%

충북 08.3.28 모두랑젤리 하니월드제과 보존료검출 56%

충북 08.3.28 맛동산

해태

제과 청주㈜

공장

금속이물검출 19%

충북 08.4.18 훈제연어 노르웨이수산㈜
리스테리아

검출
91%

충북 08.5.8
상스허브워터

로즈마리
상수허브랜드㈜

세균수

기준초과
100%

충북 08.5.8
상스허브워터

민트
상수허브랜드㈜

세균수

기준초과
100%

충북 08.6.18 칼슘두부 풀잎라인㈜ 금속이물검출 0%
전량

판매소비

충북 08.6.18
칸츄리콘버터

갈릿맛

해태

제과 청주㈜

공장

금속이물검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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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

사 제품의 강제회수 사례- N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 실시한 위해식품의:

회수명령 공문 사본 편집

이중 사는 문제의 노래방 새우깡 원료인 중국 청도 공장에서 생N , ,○

산수입한 반제품을 갖고 부산공장에서 생산판매한 전량인, 61,276kg․ ․
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제조사는 회수계획서에서,

을 목표 물량으로 설정하고 실제 목표보다 초과한 을3,096kg 4,434kg

회수하였다고 회수결과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회수 목표에 대한 초과일 뿐이,

며 부산시가 명령한 전량대비 회수율은 불과 에 불과하였음, 7.2% . 이

는 지난 월 식약청이 시행한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이전의 평균4 ' '

회수율인 에도 못 미치는 수치10.8% 임.

회수사유 회수명령 내용

노래방새우깡에서 이물 생쥐 추(

정 혼입)

업소에서 생산판매하고- ․
충북 청원군 내수2008.02.18.

읍 마트에서 구입한 노래방새“

우깡 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

는 이물이 혼입됨.

문제의 노래방새우깡 원료인 중,

국 청도 사 공장에서 생산수입N ․
한 반제품 생지 을 가지고 부산( ) ,

공장에서 생산판매한 노래방 새․
우깡의 모든 제품

생산판매량 박스: 25,719■ ․
봉지(400g×6 ) 61,276kg→

생산기간 : 2008.1.29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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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제출한 회수계획서<N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 제출 회수계획서의 사본: N

사가 제출한 위해식품 최종 폐기결과 보고<N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제출받은 사제출위해식품최종폐기결과: N

보고서의사본

제품내역

회수제품명 노래방새우깡

제조일자 유통기한( )
2008.01.29 - 2008.02.01

까지(2008.07.28 - 2008.07.31 )

수입일자 수입식품에 한함( ) -

업소명 및 소재지 사 부산공장N

회수계획

생산량 박스( ) 박스25,719

판매량 박스( ) 박스25,719

회수계획량 박스( ) 박스1,290

노래방새우깡최종회수결과◇

폐기사항◇

폐기일자 차 일간- 1 : 2008.03.27-03.28(2 )○

차 일간- 2 : 2008.05.13-05.14(2 )

해당 제품명 :○ 노래방새우깡제조년월일 생산한제품( : 2008.1.29-2.1 )

폐기방법 소각:○

폐기량 박스 봉 회수전량: 1,847 3 ( )○ → 4,434kg

생산량 판매량 회수계획량 회수량 비고

박25,719

스

박25,719

스
박스1,290

총 회수량
박스1,847

봉3 회수계획초과

초과량 박스( : 85

봉3 )

차 회수량1
박스1,204

봉3

차 회수량2 박스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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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회수 제품에 대해 정부 당국이 내린 언론공표 명령은 불과2. 4.5%

에 그쳐

□ 또한 대다수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을 받은 식품 제조사 및 업체들은,

각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해식품 발생 여부 공표명령

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지난 년부터 년 월말 현재까지 각 지방 식약청 및 지방자2005 2008 6 ,○

치단체에서 총 건의 강제회수 명령이 있었음355 .

그러나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위해식품 발생 여부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은 고작 건을 시행하여16 , 의 낮은 시행율을 보임으로4.5%

써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당초 회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제품의 회전량을 계산하여,○

전체 생산량의 만을 회수 대상5% 으로 삼은 것은 물론 당시 일어,

난 사회적인 파장에 비해 너무나도 짧은 일이라는 기간 동안 회4

수작업을 펼쳤다는 것은, 해당 제조사가 적극적인 위해식품 회수에

임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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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제 조의 에 의거하여 해당< 52 2

업체에 대한 공표명령4) 시행내역>

광역 지자체 기간( : 2006~2008.6)▷

구분 강제회수 조치 횟수 공표명령 시행 횟수 비율(%)

서울 2 0 0.0

부산 10 1 10.0

대구 5 2 40.0

인천 3 0 0.0

대전 15 0 0.0

광주 4 1 25

경기 36 7 19.4

강원 4 0 0.0

충남 5 2 40.0

충북 15 1 6.7

전남 11 0 0.0

전북 7 0 0.0

경남 15 1 6.7

경북 13 0 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4) 식품위생법 제 조의 위해식품 등의 공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56 2( < 2005.1.27>)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영· · ·

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1.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2. 31 2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방법 기타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1②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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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 식약청 기간( : 2006~2008.6)▷

구분 강제회수 조치 횟수 공표명령 시행 횟수 비율(%)

서울청 63 1 1.6

경인청 65 0 0.0

광주청 5 0 0.0

대구청 20 0 0.0

대전청 7 0 0.0

부산청 50 0 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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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해식품 회수율 설정기준의 문제점.Ⅳ

업체가 정하는 회수목표량 과학적 산정 기준 없어1. ,

□ 이처럼 식품업체가 계획한 계획량 대비 회수율과 식약청이 추산하는

회수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식약청은 전체 제조 및 수입량을 기

준으로 수거된 회수율을 산정하는데 비해 각 업체들은 자신들의 생산,

공정과 해당 식품의 유통 속도를 감안하여 회수 목표를 설정하기 때

문임.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첫째 각 업체의 식품 생산 공정 및 유통 과정이 천차만별이기 때,

문에 지자체 및 식약청이 해당 기준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불가능함.

- 둘째 따라서 각 식품 업체들의 모호한 기준에 근거하여 회수가 진,

행되어 기관들은 업체가 성실하게 위해 식품을 회수하였는지 파악

하기 힘듦.

이처럼 식품의 회수는 그 경우가 다양하여 식품의 종류 포장 단위 유, ,□

통의 속도 등이 고려된 과학적인 기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재 부처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적인 회수기준이 없는 실태임.

또한 국내에서○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 어떤 연구용역이

나 조사 및 학계의 연구가 전무함.

올해 초 일명 쥐머리 새우깡과 칼날 참치캔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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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첨가 및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회수의 신속도 및 이물의 구분 등에 대한 분석만이 이루어졌을 뿐

회수율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전무하였다는 것은 식품당국의 주먹

구구식 대책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음.

식품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2.

현재 행정안전부는 식약청 기능 중에 식의약 지도단속업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식의약품 분야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단속 직원들의 경우 잦은 부처 이동○

으로 인해 전문성이 있어야 할 식품 단속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

음 또한 각 지자체별 식품 담당자의 수는 매우 적어서 실제 감시 업.

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3. 언론공표 명령 임의 규정의 문제

□ 앞의 자료와 같이 강제회수 제품에 대해 정부 당국이 내린 언론공표,

명령은 불과 에 그치고 있는 상태임4.5% .

이는 현재 식품위생법 상의 언론공표 관련 조항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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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조의 위해식품 등의 공표 개정56 2( < 2005.1.27>) 식품의약품①

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1.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2. 31 2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방법 기타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1②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 ‘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으로 인해 모든 정보가 언론’

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조 위해식품 등의 공표방법 개정34 ( < 2005.7.27>)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56 2 1①

이 위해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12 1」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국을 보

급지역으로 하는 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1 ,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005.7.27>1.

제품명2.

회수대상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3.

회수사유4.

회수방법5.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6.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7. ,

제 항의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1 .< 2008.2.2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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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Ⅴ

식약청 식품의 종류별 형태별 회수율 집계해야1. , ,

위해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보다 많은 양이 회수되기 위해□

서는 보다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즉 현재처럼 무게 단위의 획일화된 회수기준 대신 식품의 종류별 포, ,○

장의 유형별 가공식품과 원재료식품 등의 유통 속도 등이 고려된 개,

별적인 회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선 식약청과 더불어 식품관련 업계들이 공동으로 제품 각○

각의 특성에 따른 과학적 회수 기준을 만들어 위해식품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지침화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관련 학계와 연구원 등을 통‘ ’ . ,

한 학계의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담당 지자체 공무원 확충 및 전문성 강화해야2.

식품 정책을 다루는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위해식□

품 발생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됨 즉 아무리 자. ,

세하게 설명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각 지자체의 식품 관련 공무원들의 경우 다른 보직과의 이동,○

을 피하고 관련 업무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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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식의약품 분야의 지자체 이관은,○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라 할 수 없음 오히려 식약청 및 지방 식약청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하여 식품정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임의 규정인 언론공표 명령 의무화할 필요 있어3. ,

위해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 때 아무리 소규모의,□

식품업체라 해도 언론공표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강제회수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

정으로 인해 모든 정보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

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 .

식품위생법 제 조의 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모56 2 ,「 」

든 위해식품에 대한 사실 공표가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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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의 위해식품 회수제도< 1>

외국의 위해식품 회수제도 운영실태외국의 위해식품 회수제도 운영실태외국의 위해식품 회수제도 운영실태

미 국▶

연방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연방규정집 에 따라(FD & C Act), (CFR)

에서 수행 식육과 가금육은 에서 수행FDA ( FSIS )

역할FDA○

업소의 회수활동에 대한 관리 평가- ·

회수 모니터링 업소의 회수노력에 대한 적합성 평가 회수활동 관리- , ,

회수상황 등은 시행보고서 에 게재하고 필요시- (Enforcement Report)

언론매체에 경고문 발표

회수형태○

회사 자발적회수- (Firm-Initiated Recall)

회사에서 자발적 회수결정 후 에 통보 는 주간 시행보고서FDA (FDA FDA

에 게재(Weekly FDA Enforcement Report) )

요청에 의한 회수- FDA (FDA-Requested Recall)

질병 또는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회사가 회수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요

청하며 통상 으로 분류, Class Ⅰ

요청에 의한 회수거부 시FDA※

이동 금지명령 후 연방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 압류- (Embargo) (Seizure)

조치

회수분류○

건강 위해정도에 따라 등급 으로 분류3 (Class , , )Ⅰ Ⅱ Ⅲ

- Class :Ⅰ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해 예 리스테리아( ; ,

살모넬라, 미신고 원료사용 알레르기물질 등O157:H7, , )

- Class :Ⅱ 건강에 일시적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해 예 식중독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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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독성 오염물질 부패미생물 유해 화학물질 성분표, , , , ,

시 등)

건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적은 위해 예 부패 변질 이물- Class : ( ; · ,Ⅲ

등)

호 주▶

무역실행법 에 따라 국립식품청(Trade Practices Act) (NFA, National

에서 조정 관리 연방소비자국Food Authority) · ( (Federal Bureau of

에 정기보고Consumer Affairs)

회수의 전반적인 책임은 국립식품청의 연방조정관- (Australian

에게 부여(Commonwealth) Coordinator)

회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주의 식품관련법에 근거-

회수형태○

자발적 회수- (Voluntary Product Recall)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위해식품 회수

강제회수- (Compulsory Product Recall)

강제안전기준 위반제품 또는 자발적 회수를 하니 아니하는 경우 시행

자발적 회수가 대부분임※

회수분류 건강 위해정도에 따라 등급 으로 분류: 2 (Class , )○ Ⅰ Ⅱ

긴급상황- Class :Ⅰ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해 예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 , ,

미신고 원료사용 알레르기물질 등O157:H7, , )

우려상황- Class :Ⅱ

잠재적 건강위해를 내포하는 심각한 결점

회수범위○

위해의 중요성 제품의 유통경로 유통진행 수준을 고려하여 관련 영업자, , ,

연방조정관이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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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수준 도매업자 유통센터 수입업자로부터 회수- : , ,

소매수준 슈퍼마켓 식료품 가게 기타 소매점 등으로부터 회수- : , ,

소비자수준 회수범위를 소비자까지 확대 가장 중대하고 폭넓은 형태- : ,

의 회수

회수절차○

회수상황 관련회사 통보 위해평가 회수등급 결정 평가결과 통보 관련( ) (→ → →

회사 및 지역조정관 공급자 관계장관 당해제품 유통중지 및 폐, NFA , , )→

기 문제규명 회수효율성 체크 최종보고서 작성→ → →

주요 회수사유○

년 건 중 주요 회수사유는 미생물 건 이물 건‘90~’03 598 205 (34%), 138

표시 건 등임(23%), 84 (14.0%) .

뉴질랜드▶

주관 및 관련근거□

호주뉴질랜드식품청 에서 주관하며 식품산업회수지침(FSANZ) , (Food○

에 따라 실시Industry Recall Protocol)

회수제도□

범위에 따른 분류○

상업레벨회수- (Trade Level Recall)

제조 판매 단계에서의 회수,․
소비자레벨 회수- (Consumer Level Recall)

제조 판매 및 소비자 단계까지의 회수,․
년도 건이 회수명령 받음‘07 30 .․
행정적 분류○

자발적회수- (Voluntary Recall)

강제회수- (Mandatory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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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를 위한 단계□

회수위원회 소집○

- 책임관서 관련업체 창고업자 판매자 업계의 변호사, , , , 등으로 구성

회수계획을 작성-

위해평가○

회수레벨결정○

상업레벨회수 또는 소비자레벨 회수 결정-

알림○

- 법적기관 판매망 업계관련자 대중 소비자레벨 회수인 경우 에게, , , ( ) 알

림.

알리는 방법○

회수보고서작성○

- 회수보고서에 회수결과와 함께 폐기방법 이후 방지대책 회수시, ,

어려운 점 정부에 알려줄 정보 등을 기재하여 추후의 회수제도,

보완에 활용.

회수체계□

제조자 도매업자 수입업자는 회수체계 을 갖, , (Food Recall System)○

고 있어야 한다.

※ Food Code 3.2.2. food safety Practices and General Requirements

소매업자 식당경영자는 회수체계를 가질 필요 없음- , .

즉석식품에 대한 회수□

리스테리아균 에 의한 식중독사고 빈발에(Listeria monocytogenes)○

따라 즉석편의식품 에 대한 회수제도를 만듦(Ready-to-eat) .

즉석편의식품 회수제도(Ready-to-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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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군 기준 비고

즉석편의식품 냉장보관용- ( )

- 즉석편의식품 취약식품 또는( 취약

계층 섭취식품)

검출/25g 회수

즉석편의식품 상기 외- ( ) 이상100cfu/g 회수

일 본▶

회수명령□

식품위생법 제 조에 의한 회수명령54○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이 유통된 경우 후생노-

동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관련 제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명령·

하는 제도

식품위생법 제 조1 54※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영업자가 제 조 비위생식품 등6 (

의 판매 등의 금지 제 조 병육 등의 판매 등의 제한 제 조 첨가), 9 ( ), 10 (

물 등의 판매 등의 제한 제 조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제 항 또), 11 ( ) 2

는 제 항 제 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 조 기구 등3 , 16 ( ), 18 (

의 규격 및 기준 제 항 또는 제 조 허위과대광고 등의 금지 의 규) 2 20 ( )

정에 위반한 경우 또는 제 조 특정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 항8 ( ) 1

또는 제 조 특정기구 등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제 항의 규정에 의17 ( ) 1

한 금지에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영업자 또는 당해 관리관원에게,

그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폐기시키거나 기타 영업자에, ,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치를 취하도

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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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조에 의한 공표63○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하여 내린 행정처분 영업허가취소명령- ( , 영

업금지명령 영업정지명령 식품 등 폐기명령, , , 식품 등 회수명령,

식품 등 이동 또는 판매금지명령 시설개선명령 등 을 일정기간, )

공표하는 제도

공표기간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 익일부터 일을 원칙으로 하나- 14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가능

식품위생법 제 조2 63※

후생노동대신 및 도도부현지사는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 상황을 분명히 밝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벌칙규정○ 3※

회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엔 이하3 300

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 제 조3 71※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엔1 3 3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 6 ( 62 1 2 .),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 제 조제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9 1 10 ( 62 1

포함한다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2. 7 1 3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 제 조3. 54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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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회수□

각 지자체에 의한 자진회수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 도도부현 지자체 은 각각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자주회수 보고( ) 「 제도

동경도 식품 등 회수정보 제공시스템 군마현 등을 자체( ) , ( )」 「 」

적으로 운영

- 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그 우려가 있어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실시한 자

진회수 정보를 각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회

수를 촉진하는 시스템

소비자에게는 회수정보수집이 용이하도록 하며 사업자에게는 제품- ,

의 정확하고 신속한 회수를 촉진하는 효과

유 럽▶

관련 규정□

○ 제 조 제 항19 1

철거 의 의무(1) (withdrawal)

철- 거란 소비자에게 위험성이 있는 제품의 유통 전시 제공을 방지하기‘ , , 위

한 모든 조치로서 식품업자는 다음의 원인 발생시 철거해야 함’ , .

- 문제의 식품에 대해 식품업자가 식품안전 요건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발단이 된 식품이 시장에 출하되어- 식품업자의 직접 관리로부터 벗어

난 경우

소관관청에 철거에 관한 통지(2)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시장 또는 구청장 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영업자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을 공여하는 자를( 62 3

포함한다 또는 제 조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서 준용하는.) 55 ( 62 1 3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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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자는 철거 시- 소관관청에 통지하여야 함.

회수와 소비자 정보(3)

철거 실시와 함께 제품이 소비자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

식품업자는 소비자에게 철거의 이유를 알리고 필요시 이미 소비자에,

게 공급된 제품을 회수(recall)해야 함.

제 조 제 항의 적용에 대한 책무(4) 19 1

대상은 모든 식품사업자식품의 수입 가공 제조 또는 유통임- ( , , ) .

사업자가 식품안전 요건을 따르지 않은 직접 관리하에 있는 원료 또는-

재료를 철거할 경우 이를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공,

급자에게 철거 및 소관관청에의 철거 통지 의무가 발생함.

< Guidance6)>

철거시 관련이 있는 경우☞ 를 가동시키기 위해 가맹국의 중앙관RASFF

청까지 보고사업자가 직접 관리하에 있는 식품을 철거할 때는 통지(

의무 없음)

☞ 식품업자가 입수한 정보가 식품이 건강에 유해할지도 모를 경우, 제 조19

제 항의 규정을 적용3

예 유통업자가 내부관리를 수행한 결과 부적합이 발견되어 생산자 또는) ,

가공업자로부터 공급된 식품의 철거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 조 제 항19 3○

식품업자는 식품이-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경우 소관관

청에 관련 정보를 확실하게 통지하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실시하,

는 조치 등을 알려야 함.

6)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11,12,16,17,18,19 and 20 of Regulation (EC)

178/2002 on General Food Law. 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minal

Health('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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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ance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함.☞

․시장에 출하된 문제 식품이 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해당 식품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식된다고 전달하는․
정보와 공급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 공급자가 재고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제품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하는 정보가 있으나 완전하게 확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생중의 리스크에 관한 정보인 경우․
여기에 속하는 정보 또는 보다 확인된 정보에 의해 제품이 건강을 해☞

친다는 점을 확인한 경우 제 항의 의무가 적용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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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년 제정한 국내 위해식품 회수지침< 2> 2008 (Food Recall Manual)

중 회수대상 및 등급 분류 및 회수절차

회수대상 및 등급분류.Ⅱ

회수대상 식품1.

식품위생법 제 조 폐기처분 등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상의56 ( ) 3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식품위생법 제 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내지 제 조 기준. 4 ( ) 6 ( ·규

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제)

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식품( · )

나. 식품위생법 제 조 기준과 규격 제 항 또는 제 조 기준과 규격7 ( ) 4 9 ( )제4

항의 기준 규격을 위반한 식품으로서 각 회수등급별 위반사항· 에

해당되는 경우

다. 식품위생법 제 조 표시기준 제 항 제 조 영업의 허가 등 규정을10 ( ) 2 , 22 ( )

위반한 식품으로서 각 회수등급별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라. 기타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회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등급 분류2.

가 회수등급 분류원칙.

1) 회수등급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2) 단, 위해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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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수등급 분류기준.

1 등급) 1 (Class )Ⅰ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아래 각 항목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① 식품위생법 제 조 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5 ( )

제 조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제 호에 규정된 축산물가공3 ( ) 1 「

처리법 상 도축이 금지된 가축전염병 소해면상뇌증(BSE),」 〔

탄저병 구제역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결핵 브루셀라병 등, , , , , 〕에

감염된 식육

② 식품위생법 제 조 병육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5 ( )

제 조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제 호에 규정된 리스테리아3 ( ) 2

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구간낭충 선모충증에 감염된, , ,

식육

③ 식품위생법 제 조 벌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사용금지74 ( ) 53 2( 원

료 등 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 , , ,

백부자 섬수,

④ 식품공전 별표 식품에3.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의 목록에 등”』

재되어 있는 동식물․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⑤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동식⑥ ․
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⑦

한글표시사항 전부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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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암연구소 의 발암물질 분류기준중 에 해당하) (IARC) Group 1

는 물질로서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포름알데히드①

방향족탄화수소 벤조피렌 등( )②

다이옥신③

다 병원성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 ‘ O157:H7, ,

리디움 보툴리눔 및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기준을 초’ 과하

여 검출된 경우

라 마비성패독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마 아플라톡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또는 그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바 방사능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사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이) ,

혼입된 경우

아)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위생동물의 사체 등 이 혼입( )

된 경우

자 인체)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

차) 식품위생법 제 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 호 제 호 및4 ( ) 1 , 2

제 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4

우 큰 경우

카) 식품위생법 제 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 호 및 제 호를4 ( ) 6 7

위반한 경우

타 식품위생법 제 조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6 ( ·

등의 판매 등 금지 제 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금지 를), 8 ( · )

위반한 경우

파)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소분수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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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거) 식품에 한글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제조일자 또는, 유

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유통기한이 없는 식품첨가물은( 제외)

너 한시적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천연첨가물 살균 소독제 기) · , · ,

구 용기 포장을 제조수입기타 영업상 사용한 경우· · ․ ․
더 기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위의)

가 내지 너 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

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1

2 등급) 2 (Class )Ⅱ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

거나 일시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금속인 비소납카드뮴수은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 ․
나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클로) ‘ , , , 스트

리디움 퍼프린젠스 캠필로박터제주니 바실러스 세레우스, , 여,

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다 국제암연구소 의 발암물질 분류기준중 에 해) (IARC) Group 2A, 2B

당하는 물질로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메틸(

수은)

라 농산물 인삼 콩나물 포함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 ( , )

하거나 또는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마)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초과한 것을 원

료로 사용한 경우

바 메탄올 및 시안화물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사) 기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위의 가 내지 바 항목과) ) 동

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

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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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 3 (Class )Ⅲ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

교적 적은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제암연구소 의 발암물질 분류기준중 에 해당하) (IARC) Group 3

는 물질로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세레륨(selenium)①

방향족탄화수소 페놀 톨루엔 등( , )②

나)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다 바륨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라 방사선 조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마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용 또는 허) (

용량기준을 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10% )

바 주석 암모니아성질소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 ·

된 경우

사) 제조과정 중에서 파리 바퀴벌레 등급 외의 기생충 및 그 알, , 1 등

위생곤충이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 기타이물 중 제조과정 중에서 혼입될 가능성과 인체에 위해) 영향

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이물

자) 기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위의 가 내지 아 항목과) ) 동

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3

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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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절차.Ⅲ

회수 인식회수 인식

회수명령회수명령

회수계획 보고회수계획 보고

회 수회 수

보고

회수완료보고회수완료보고
보고

재 회수명령

폐기입회

CRU
(식품관리과)

CRU
(식품관리과)

아니오

예

회수공개/정보교류
(public warning/
(recall communication)

회수공개/정보교류
(public warning/
(recall communication)

회수 모니터링회수 모니터링

이의신청

보완명령

회수결과 검증회수결과 검증

아니오

예
회수제품 폐기 등회수제품 폐기 등

회수 공개
(public warning)

회수 공개
(public warning)

긴급통보메일 전송

시정 및 예방조치시정 및 예방조치

회수개시회수개시

행정처분행정처분

♣ HHE (Health Hazard Evaluation)

♣ CRU (Center Recall Unit)

아니오

식 약 청 영 업 자신고·허가기관

HHE
(건강위해평가)

HHE
(건강위해평가)

회수 결정

회수 실행

시정 및예방

회수등급분류회수등급분류

회수종료회수종료

회수 검증

예

예

질의

식품안전평가위원회식품안전평가위원회

회수종료


